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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두대마을 입구 율동교” 서측 약 200m 지점에서 남동측으로 약 300m
지점에 걸쳐 조성된 단독주택지대내에 산재하는 토지로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경매집행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함.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나.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8월 8일을
기준시점으로 결정함.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8월 7일

~ 2025년 8월 8일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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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방식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나. 토지
1)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함.

2) 적용 감정평가방법
가)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
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
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나)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다) 토지의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
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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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괄 ‧ 구분 ‧ 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본건 토지 중 기호 1-6)은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택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임을 참작하고,        
  기호 6)의 동측 일부는 구거에 포락된 상태임을 감안하였으며, 기호 7-9)는 공용 사도로 이용 중임을  
  참작하여 평가함.

라. 기타 감정평가 관련 사항
   없음.
 
7. 그 밖의 사항
   임대관계 : 택지 조성이 완료된 택지 예정지로서 나지 상태이며, 잡목 및 잡초가 생육 중이며,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임대관계는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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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부동산의 개황 

1. 대상 물건의 개요
가. 토지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경주시 
율동

954
-20 과 3,677 과수

원
보전 
녹지

세로
(불)

사다리
완경사 27,300 주거 나지

2 〃 954
-30 과 510 주거 

나지 〃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82,200 -

3 〃 954
-42 과 1,373 〃 〃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82,200 -

4 〃 954
-13 과 1,145 〃 〃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81,400 -

5 〃 954
-27 과  764 〃 〃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82,200 -

6 〃 954
-41 과 1,072 〃 〃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81,400 -

7 〃 954
-21 도  949 도로

등 〃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48,600 공용사도

8 〃 954
-25 과   7 〃 〃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48,600 공용사도

9 〃 954
-28 도 321 〃 〃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48,600 공용사도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5년 1월 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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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지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  
 상황 ․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 한 후,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  
 한 비교·분석 후 필요한 조정을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산식 : 비교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그 밖의요인보정=산출단가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 2025.01.01]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경주시 
율동 985 대 654 단독 

주택
보전 
녹지

전원
주택지대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147,500 -

B 〃 1147
-1 답 1,663 답 보전 

녹지
국도주변
농경지대 맹지 부정형 

평지 39,100 -

  2) 비교표준지 선정 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기호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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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비교
표준지

시·군·구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변동률
(시점수정지수) 비 고

A 경상북도 경주시 녹지지역
(2025.01.01 ∼ 2025.08.08)

0.528
(1.00528)

2025.01.01 ~ 2025.06.30 : 0.439

2025.06.01 ~ 2025.06.30 : 0.068

( 1 + 0.00439 ) * ( 1 + 0.00068 * 

39/30 )

 ≒ 1.00528

  ※ 2025년 7월 이후는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하여 2025년 6월의 지가변동률로 추정함.

    ∴ 시점수정지수 : 1.00528

라. 지역요인의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속하므로 지역요인은 같음. 
  

    ∴ 지역요인지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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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요인의 비교
■ 기호(1-9)/비교표준지(A) : 주택지대 기준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그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
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개별요인 비준지수

■ 필지별 개별요인
대상
토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 
요인 비   고

1 1.00 0.97 0.94 0.85 0.90 1.00 0.698 간선도로 거리, 면적, 공적부담금 등, 
2 1.00 1.00 0.97 1.01 0.90 1.00 0.882 면적, 접면너비 우세, 공적부담금 등
3 1.00 0.99 0.95 1.00 0.90 1.00 0.846 간선도로 거리, 면적, 공적부담금 등, 
4 1.00 1.02 0.98 1.00 0.90 1.00 0.900 간선도로 거리, 접면너비, 공적부담금 등
5 1.00 1.01 0.98 1.00 0.90 1.00 0.891 간선도로 거리, 접면너비, 공적부담금 등
6 1.00 1.02 0.96 0.87 0.90 1.00 0.767 간선도로 거리, 접면너비, 공적부담금 등
7 0.900⨉1/3=0.300 0.300 기호4)기준
8 0.900⨉1/3⨉1.03=0.309 0.309 기호4)기준⨉1.03
9 0.846⨉1/3=0.282 0.282 기호3)기준

 ※ 기호 6) 일부 포락 획지조건 감안, 기호 7-9)는 공용사도로서 개별요인이 비슷한 인접지 기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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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등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의 비교 외에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가격
수준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격차를 보정하여 평가액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관련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고,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 판례(01두3808, 2003.02.28, 00두10106, 2002.03.29.) 등에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함.

3) 사례자료
■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PLUS]
기호 구분 기준시점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개별지가
(원/㎡) 비고

ㄱ 경매 2025.05.07 율동
954-1× 대 532 단독 

주택
보전
녹지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260,000 156,300 -

ㄴ 경매 2025.05.07 율동
954-4× 대 536 단독

주택
보전
녹지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260,000 156,300 -

ㄷ 담보 2022.02.21 율동
985-× 대 617 단독

주택
보전
녹지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242,000 146,000 -

ㄹ 담보 2024.09.02 율동
1140-× 대 367 단독

주택
자연
녹지

세각(가)
사다리
평지

402,000 158,400 자연취락
지구

ㅁ 담보 2022.03.18 율동
954-1× 대 532 단독

주택
보전
녹지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210,000 156,300 -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4.01.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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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사례
[자료출처 :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별공시지가는 2025.01.01.기준임

4) 인근지역 지가수준 
  상기 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한 가격자료 등을 검토할 때, 인근지역의 지가  
  수준은 아래와 같이 파악됨.

구 분 지가수준 비 고

본건 인근 유사지(택지조성지) 210,000 ~ 240,000원/㎡ 내외 수준 보전녹지지역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개별지가
(원/㎡)

a
2025.06.24 율동 

954-3× 535 대 단독
주택

보전
녹지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256,000 156,300
  거래금액 : 300,000,000원( 건물 포함 : 560,747원/㎡ )
  건물가액 : 119.77㎡⨉1,360,000(1,600,000⨉34/40)=162,887,200원
      (목구조 싱글지붕 2층 단독주택 : 2018.04.09 사용승인 )
  토지단가 : (300,000,000 – 162,887,200)÷535㎡≒256,000원/㎡

b
2023.09.23 율동

954-1× 726 대 단독
주택

보전
녹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185,000 156,300
  거래금액 : 258,000,000원( 건물 포함 : 355,371원/㎡, 사도포함 )
  건물가액 : 99.84㎡⨉1,237,000(1,500,000⨉33/40)=123,502,080원
      (블록조 스피니쉬기와 2층 단독주택 : 2016.06.15 사용승인 )
  토지단가 : (258,000,000 – 123,502,080)÷726㎡≒185,000원/㎡

c 2022.03.17 율동
954-4× 536 과 주거 

나지
보전
녹지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186,567 156,300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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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요인 보정지수의 결정
(1) 산 식

그 밖의 요인 
보정지수 =

사례기준 표준지 단가 [= 사례단가 × (사정보정) x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기준시점의 표준지 단가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2) 보정지수의 산정

■ 비교표준지(A)/평가사례(ㄱ)
구분 기호 단가

(원/㎡)
사정

 보정*2)
시점

  수정*3)
지역

  요인*4)
개별

  요인*5)
산출단가
(원/㎡)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사
례(ㄱ) 260,000 - 1.00227 1.000 0.968 252,251

1.70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A 147,500 - 1.00528 - - 148,279

*1)선정사유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
적으로 가까워서 비교성이 높은 <평가사례(ㄱ) >를 선정함.

*2)사정보정 해당 없음.  -
*3)시점수정 경상북도 경주시 녹지지역 (2025.05.07.∼2025.02.18.) 1.00227
*4)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속하므로 지역요인은 같음 1.000

*5)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3 1.00 0.94 1.00 1.00 0.968

비고 간선도로와의 거리등 접근조건 우세, 형상, 접면너비 등 획지조건 열세

 

(3) 그 밖의 요인 보정지수의 결정
상기 제반 가격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산출된 격차율과 본건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지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비교표준지 산정 보정지수 적용 보정지수
A 1.70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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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본건 토지의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토지단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기 호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 고

1 147,500 1.00528 1.000 0.698 1.70 175,947 176,000
2 147,500 1.00528 1.000 0.882 1.70 222,329 222,000
3 147,500 1.00528 1.000 0.846 1.70 213,254 213,000
4 147,500 1.00528 1.000 0.900 1.70 226,866 227,000
5 147,500 1.00528 1.000 0.891 1.70 224,597 225,000
6 147,500 1.00528 1.000 0.767 1.70 193,340 193,000
7 147,500 1.00528 1.000 0.300 1.70  75,622  75,600 공용사도
8 147,500 1.00528 1.000 0.309 1.70  77,890  77,900 〃
9 147,500 1.00528 1.000 0.282 1.70  71,084  71,100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본건 토지의 시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기 호 적용단가(원/㎡) 면  적(㎡) 시산가액(원) 비 고공부 사정
1 176,000  3,677  3,677 647,152,000
2 222,000   510   510 113,220,000
3 213,000 1,373 1,373 292,449,000
4 227,000 1,145 1,145 259,915,000
5 225,000   764   764 171,900,000
6 193,000 1,072 1,072 206,896,000
7 75,600  949  949  71,744,400 공용사도
8 77,900    7    7     545,300 〃
9 71,100  321  321  22,823,100 〃

합 계 - 9,818 9,818 ￦1,786,6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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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가. 산출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산식 : 비교사례단가×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산출단가

나. 비교사례 선정
■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래사례 선정기준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고,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

하며, 대상물건과 지리적·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되는 상기의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다.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  
   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사정보정지수 : 1.00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
특성

토지단가
(원/㎡)

개별지가
(원/㎡)

a
2025.06.24 율동 

954-3× 535 대 단독
주택

보전
녹지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256,000 156,300
  거래금액 : 300,000,000원( 건물 포함 : 560,747원/㎡ )
  건물가액 : 119.77㎡⨉1,360,000(1,600,000⨉34/40)=162,887,200원
      (목구조 싱글지붕 2층 단독주택 : 2018.04.09 사용승인 )
  토지단가 : (300,000,000 – 162,887,200)÷535㎡≒2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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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기준함.

거래사례 시·군·구 및 용도지역
(산정기간)

변동률
(시점수정지수) 비    고

a 경상북도 경주시 녹지지역
(2025.06.24. ∼ 2025.08.08.)

0.104
(1.00104)

2025.06.01 ~ 2025.06.30 : 0.068

( 1 + 0.00068 * 7/30 ) * ( 1 + 

0.00068 * 39/30 )

 ≒ 1.00104

       ※ 2025년 7월 이후는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하여 2025년 6월의 변동률로 추정함.       

     ∴ 시점수정지수 : 1.00104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속하므로 지역요인은 같음. 

    ∴ 지역요인지수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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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별요인의 비교
■ 기호(1-9)/비교 사례(A) : 주택지대 기준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그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
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개별요인 비준지수

■ 필지별 개별요인
대상
토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 
요인 비   고

1 1.00 0.98 0.97 0.85 0.90 1.00 0.727 간선도로 거리, 면적, 공적부담금 등, 
2 1.00 1.01 1.01 0.98 0.90 1.00 0.900 면적, 접면너비 우세, 공적부담금 등
3 1.00 1.00 1.00 0.97 0.90 1.00 0.873 간선도로 거리, 면적, 공적부담금 등, 
4 1.00 1.03 1.02 0.97 0.90 1.00 0.917 간선도로 거리, 접면너비, 공적부담금 등
5 1.00 1.02 1.02 0.97 0.90 1.00 0.908 간선도로 거리, 접면너비, 공적부담금 등
6 1.00 1.03 1.00 0.84 0.90 1.00 0.779 간선도로 거리, 접면너비, 공적부담금 등
7 0.917⨉1/3=0.305 0.305 기호4)기준
8 0.917⨉1/3⨉1.03=0.314 0.314 기호4)기준⨉1.03(간선도로 거리)
9 0.873⨉1/3=0.291 0.291 기호3)기준

 ※ 기호 6) 일부 포락 획지조건 감안, 기호 7-9)는 공용사도로서 개별요인이 비슷한 인접지 기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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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적용단가
  비교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  
  지단가를 산정함.

대상
토지

비교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 고기호 사례단가

1 a 256,000 1.00 1.00104 1.000 0.727 186,305 186,000
2 a 256,000 1.00 1.00104 1.000 0.900 230,639 231,000
3 a 256,000 1.00 1.00104 1.000 0.873 223,720 224,000
4 a 256,000 1.00 1.00104 1.000 0.917 234,996 235,000
5 a 256,000 1.00 1.00104 1.000 0.908 232,689 233,000
6 a 256,000 1.00 1.00104 1.000 0.779 199,631 200,000 일부 포락지
7 a 256,000 1.00 1.00104 1.000 0.305 78,161 78,200 공용 사도
8 a 256,000 1.00 1.00104 1.000 0.314 80,467 80,500 〃
9 a 256,000 1.00 1.00104 1.000 0.291 74,573 74,6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적용단가(원/㎡) 면  적(㎡) 시산가액(원) 비 고공부 사정
1 186,000  3,677  3,677 683,922,000 -
2 231,000   510   510 117,810,000
3 224,000 1,373 1,373 307,552,000
4 235,000 1,145 1,145 269,075,000
5 233,000   764   764 178,012,000 -
6 200,000 1,072 1,072 214,400,000 일부 포락지
7 78,200  949  949 74,211,800 공용 사도
8 80,500    7    7 563,500 〃
9 74,600  321  321 23,946,600 〃

합 계 - 9,818 9,818 ￦1,869,4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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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가액의 결정
가. 토지 시산가액

구      분 시산가액(원)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786,644,800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869,492,900 -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및 12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되, 상기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함.

기 호 적용단가(원/㎡) 면  적(㎡) 시산가액(원) 비 고공부 사정
1 176,000  3,677  3,677 647,152,000 -
2 222,000   510   510 113,220,000
3 213,000 1,373 1,373 292,449,000
4 227,000 1,145 1,145 259,915,000
5 225,000   764   764 171,900,000 -
6 193,000 1,072 1,072 206,896,000 일부 포락지
7 75,600  949  949  71,744,400 공용 사도
8 77,900    7    7    545,300 〃
9 71,100  321  321 22,823,100 〃

합 계 - 9,818 9,818 ￦1,786,6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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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3,677과수원 보전녹지지역 3,6771 경상북도 954-20 176,000 647,152,000

경주시

율동

510과수원 보전녹지지역 5102 〃 954-30 222,000 113,220,000

1,373과수원 보전녹지지역 1,3733 〃 954-42 213,000 292,449,000

1,145과수원 보전녹지지역 1,1454 〃 954-13 227,000 259,915,000

764과수원 보전녹지지역 7645 〃 954-27 225,000 171,900,000

1,072과수원 보전녹지지역 1,0726 〃 954-41 193,000 206,896,000

949도로 보전녹지지역 9497 〃 954-21 공용 사도75,600 71,744,400

7과수원 보전녹지지역 78 〃 954-25 공용 사도77,900 545,300

321도로 보전녹지지역 3219 〃 954-28 공용 사도71,100 22,823,100

합  계 \1,786,644,800.-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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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두대마을 입구 율동교" 서측 약 200m 지점에서 남동측으로

약 300m 지점에 걸쳐 조성된 단독주택지대내에 산재하는 토지로서, 북서향 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주거나지 및 공용사도로서, 환경 다소 한산한 편임.

(2) 교통상황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꼴의 조성택지 및 공용사도 부분으로 북서향 경사지대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주거나지이나, 상당기간 방치로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며, 기호 6)토지는 전으로 이용 중이나

남동측 상당부분은 구거에 포락된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단지내 폭 6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기호 7-9)토지 등].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6, 8) : 보전녹지지역(2022-04-1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7, 9) ; 보전녹지지역(2022-04-1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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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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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 1-6)은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실제 택지조성이 완료된 주거니지이며,

대부분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며,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일부 경작(기호 6) 중이나 임대여부 및 임대조건은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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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954-2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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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954-2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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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46
954-45

954-18

954-33

954-34

954-19

954-43

954-15

954-32

954-44

九五四 二① 의 ○

九五四 三② 의 ○

九五四 四二③ 의

九五四 二八⑨ 의

954-15

954-44

954-14

954-26

954-6

954-40 954-16

954-17

九五四 一三④ 의

九五四 二七⑤ 의

九五四 四一⑥ 의

九五四 二一⑦ 의

九五四 二五⑧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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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서 남서측으로 본 주위 전경(입구 : 기호 8 및 7)

북측에서 본 기호 1)

대구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대구25-08-075

Page : 2

기호 1)에서 북측으로 본 기호 9 : 공용사도)

북측에서 남측으로 본 기호 1)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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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측에서 본 기호 3)

북측에서 남측으로 본 기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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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 토지 : 남동측에서 본 전경

북동측에서 본 기호 2)

대구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대구25-08-075

Page : 5

기호 7)남측 인근에서 남서측으로 본 전경

기호 7) 남쪽 끝에서 북측으로 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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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4,5) 토지

기호 4, 5) 토지의 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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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측에서 본 기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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